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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 의료대응체계 안정적 유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1%,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5% -

- 주간(10.24~10.30)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333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일 평균 1,716.4명 확진, 전주보다 377.5명(28.2%)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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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

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 시행 한다.

○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함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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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

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

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

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45.2%로 5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7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0%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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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4%로 4,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0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1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11,4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9%로 6,9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437 11,494 10,056 4,884 455 182 1,083 594

수도권 13,517 6,908 4,655 1,390 276 72 667 277

　

중수본 2,955 1,144 -　 -　 -　 -　 - -

서울 5,699 3,011 2,160 700 81 40 345 145

경기 3,734 2,257 1,867 388 172 31 243 95

인천 1,129 496 628 302 23 1 79 37

비수도권 5,920 4,586 5,401 3,494 179 110 416 317

　

중수본 844 613 - - - - - -

강원 381 280 388 323 5 3 36 28

충청권 1,102 1,026 1,378 788 49 37 101 70

호남권 700 500 949 676 10 5 59 50

경북권 1,206 777 1,141 729 28 17 83 61

경남권 1,527 1,257 1,271 731 82 44 125 96

제주 160 133 274 247 5 4 12 12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 0시 기준)는 423명으로,

수도권 417명(서울 204명, 경기 193명, 인천 20명), 비수도권 6명(부산 2명, 강원 

1명, 충남 2명, 전북 1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계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1.1

신규 현원
합계 2,589 230 334 392 450 387 373 423 2,812 

수도권 2,515 211 318 376 446 378 369 417 2,703 

비수도권 74 19 16 16 4 9 4 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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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10.24.~10.30.)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33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74.1%)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10.17.~10.23.)의

343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지난 한 주(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389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294명

(75.6%) 이다.

□ 지난 한 주(10.24.~10.30.)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015명, 1일 평균 1,716.4명

으로, 그 전 주간(10.17.~10.23.)의 1,338.9명에 비해 377.5명 증가(28.2%)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0.3명으로, 그 전 주간

(10.17.~10.23.)의 288.4명에 비해 131.9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 환자는 1,342.3명(10.23.~10.30.)으로, 그 전 주간(1,043.0명)에 비해 

299.3명(28.7%)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환자는 374.1명(10.23.~10.30.)으로,

그 전 주간(295.9명)에 비해 78.2명(26.4%) 증가하였다.

○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

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구 분 10월1주
(10.3.~10.9.)

10월2주
(10.10.~10.16.)

10월 3주
(10.17.~10.23.)

10월4주
(10.24.~10.30.)

주간 사망 환자 수(명) 56 84 101 85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361 368 343 333

일일 평균 
확진자 수(명)

국내발생 1,960.7 1,561.9 1,338.9 1,716.4(28.2%) 
수도권 1,478.9 1,215.4 1,043.0 1,342.3(28.7%) 

비수도권 481.9 346.4 295.9 374.1(26.4%) 
해외유입 25.7 18.0 18.4 21.9
전  체 1,986.4 1,579.9 1,357.3 1,738.3 

감염재생산지수(Rt) 0.89 0.86 0.88 1.03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92(-) 91 77 44*

방역망 내 관리 분율(%), 국내 32.4 31.8 36.6 34.7

감염경로 조사중 분율(%)(건), 국내
33.0

(4,531/13,725)
32.8

(3,589/10,933)
29.0

(2,721/9,372)
27.8

(3,345/12,015)

*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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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3.~10.30.)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342.3명
(299.3)

105.7명
(10.7)

47.7명
(14.1)

99.6명
(29.0)

93.7명
(21.1)

20.6명
(1.3)

6.9명
(2.0)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10.30.기준) 5.2명 1.9명 0.9명 2.0명 1.2명 1.3명 1.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0.30.기준) 261개 56개 48개 51개 90개 25개 9개

□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7.6% 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0.1%, 18세 이상 성인 기준 92.2%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23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623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1.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31.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0시) 총 1846만 256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8, 부산5, 충남5, 대전4, 전북4, 대구3, 강원3, 경남3, 경북2, 광주2, 세종1, 충북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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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3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45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0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43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459명 증가하였다.

□ 10월 3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 카페(5,555개소), 이미용업(325개소) 등 23종 시설 총 20,05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

(102개 반, 47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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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붙임 1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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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방역수칙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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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등과같이친목형성을목적으로하는모든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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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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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

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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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

(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

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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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

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

에서 가능함

 Q14.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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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 식사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

- 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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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

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여,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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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

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오락실 멀티방’ 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

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

(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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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함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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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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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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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22 -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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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설치

(빨간색실선

–가림막)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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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3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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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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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

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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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실내 취식(물 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

(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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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또는 테이블간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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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 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함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

(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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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7. 동행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에서 동반 가능 인원이 결정됨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 11. 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 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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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 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3.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PC방은 종전과 같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가 계속 적용되고, 오락실 멀티방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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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내에 한하여 취식이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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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최대 12명)이 적용

되므로 해당 기준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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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

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1.∼11.21. 기간 동안 22시 제한 유지, 수능 이후 

11.22.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함

○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함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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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

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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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통학형으로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의경우에는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적용(단,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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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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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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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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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

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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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

(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Q7.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내 ①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②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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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

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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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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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등비말발생행위자제등취약계층대상돌봄활동에대한추가수칙준수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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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Q&A

(1) 개요

 Q1.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

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

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

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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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Q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2021.11.1.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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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 접종 완료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 (예시) ’21.11.1. 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1.15일 24시부터 ‘14일 경과’ 표시

○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

를 갱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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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

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2. PCR 음성확인자 > 

 Q1.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

(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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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
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②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

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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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의학적 예외자 >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

로 인한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

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

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

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

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

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

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 발급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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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
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

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

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 음성확

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
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

급받은 후 신분증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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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

습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

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

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 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

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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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
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

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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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

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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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

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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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
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

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

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

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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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1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

 Q2.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추가하는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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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고려하여

11.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 해외, 특히 사회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全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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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 ‘확진자 

수 억제’에서 ‘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를

통해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지표로 하여 의료

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접종과

그에 따른 면역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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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대응체계

 Q1. 현재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3.2%임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

가동률 45.1%임

○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확진자 日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임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현재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 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 분만·수술·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

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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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택치료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

-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예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참고] 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을 <입원요인>으로 일괄 대체)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요법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

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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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동거인이 있는 가정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가족 등)이 ▴입원요인이 없고 ▴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

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

 Q3. 재택치료자가 받는 치료의 종류는?

○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

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음

-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제공

* 증상 변화,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 추가 가능

 Q4. 격리장소 이탈 시 대책은?

○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

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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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비 지원 대상인지?

○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며,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재택치료(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 제외) 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종사자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참고

※ 생활지원비의 경우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Q6.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접종자는 외부 활동이 가능한지?

○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확진이력에 관계

없이 외출이 불가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

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 필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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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1인 가정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 재택치료자 선정은 기저질환 등을 포함한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임상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로 

한정하며,

- 기초조사시 각종 ICT 사용능력 등 본인의 건강 상태를 신속 정

확하게 알릴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

 Q8. 증상이 있을 때 치료나 약처방 등은 어떻게 진행되나?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 가능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 요청 가능

 Q9. 입원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할 
수 있는가?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담당자, 관리의료기관 등)로 연락

- 응급시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이 아닌 

경우에도 관리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유선 상담 또는 진료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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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확진자 대량 발생 시 재택치료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 
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 재택치료 중 필요시 신속하게 배정·이송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병상·생활치료센터 현황을 공유하여, 사전에 이송 가능한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Q11.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지켜야할 구체적 수칙은 무엇인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절대 외출 불가

- 재택치료자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을 성실히 실시하고, 자택 내에서도 동거인과의 공간

분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수시 소독 등 생활수칙 준수 필요

- 증상 악화,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응급콜에 연락

 Q12. 백신접종 완료 동거인(자가격리 면제)은 외부 활동이 가능한가? 
전파위험 없는가?

○ 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

해제되어 외부활동이 가능(추가격리 면제)

- 격리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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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동거인 감염, 돌파감염에서 안전한가? 공간 소독만으로 충분한가?

○ 필수 보호자 외 동거인은 ▴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격리 가능한 바,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재택치료자 

선정시 재택치료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화장실,

주방 확보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음

 Q14. 이웃이 재택치료 중인데 안전한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거주지 이탈 금지, ▴생활폐기물의 격리

해제 3일 후 배출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바,

- 안심하고 이웃 재택치료자를 지지해주시기 바람

 Q15. 자가격리 APP설치 된 핸드폰을 두고 격리 이탈할 경우 대책은?

○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탈시 경찰과 공조하여 출동, 현장 확인하여 안심밴드 착용, 시설 

격리 등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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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시행 권고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 발표

○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해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

*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 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프랑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이스라엘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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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 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단, 면역저하자및얀센백신접종자는기본접종완료 2개월이후부터추가접종가능

○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는 경우,
②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전 실시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진단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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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역대응 관련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개편에서 우선순위 중 감염
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감염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대한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 질병청과 미국 CDC
*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 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①10일 격리또는 ②진단검사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 가능 명시

○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 ‘9일차 검사-10일차 확인-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자 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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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대규모 유행 발생 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1만명) 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

조사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접촉자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공유 앱 활용 및 개인
정보보호 방안은?

○ 앱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개인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함

○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유출 방지

○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중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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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제 관련

 Q1.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美FDA, 韓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아울러,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치료제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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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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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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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
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별첨

■ 부 칙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
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